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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고시  제 2016 –  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점수: 총 16점 (지적도근점 설치)

        나. 고시내용: 별첨

        다. 성과보관장소: 지적서고

 

2016. 4. 1.

남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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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내역

일련

번호
구  분

기준점명

및 점번

호

좌     표
소  재  지 측  량

년월일

성과보관

장    소
비 고지역좌표

세계측지좌표
X Y

1 도근점 11041
222858.76 253619.46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90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166.517 253692.594

2 도근점 11042
222914.46 253615.10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30-1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222.221 253688.237

3 도근점 11043
222898.46 253717.64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90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206.231 253790.767

4 도근점 11044
222918.59 253862.24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29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226.357 253935.366

5 도근점 11045
222896.70 253895.41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29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204.468 253968.541

6 도근점 11046
222885.95 253964.67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29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193.722 254037.802

7 도근점 11047
222874.30 254002.61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90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182.072 254075.743

8 도근점 11048
222966.14 254173.19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90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273.913 254246.319

9 도근점 11049
222973.33 254267.59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439-4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281.117 254340.714

10 도근점 11050
222870.42 254387.67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365 2015.08.20 지적서고 신설
323178.204 254460.794

11 도근점 11057
225601.07 241510.38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산89 2016.02.17 지적서고 신설
325908.564 241583.519

12 도근점 11058
225718.87 241714.41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산89 2016.02.17 지적서고 신설
326026.373 241787.537

13 도근점 11059
225742.15 241804.77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산89 2016.02.17 지적서고 신설
326049.654 241877.894

14 도근점 11060
216767.20 242882.93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산102 2016.02.17 지적서고 신설
317074.788 242956.224

15 도근점 11061
216756.42 243023.95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산102 2016.02.17 지적서고 신설
317064.007 243097.241

16 도근점 11062
216662.13 243068.52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산68-3 2016.02.17 지적서고 신설
316969.719 2431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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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고 제2016 - 460호

남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남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 된 풍산누리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
고하고, 관련도서를 남원시청 도시과(☎ 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16년 4월 1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남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풍산누리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원시 월락동 9번지 일원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위치 등급 류별 번호 사업구간 사업량(m) 비고

남원시
월락동

계 L=270m, B=6~12m
중로 3 30 월락동 13-2 ~ 

월락동 152-2 L=136m, B=12m(개설)
중로 3 29 월락동 131-6 ~

월락동 157-9 L=26m, B=12m(개설)
소로 3 148 월락동 29-3 ~

월락동 180도 L=108m, B=6m(아스콘덧씌우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 풍산건설, 대표 안장용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58
5. 사업기간 : 2015. 12. 20 ～ 2016. 3. 31

6. 관련도서 : 실음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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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공고 제2016 - 442호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남 원 시 장

예술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대관허가에 대한 제한규정이 명확

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예술회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사용허가 및 신청 조항변경(안 제2조)

○ 사용시간 계산의 시작 및 종료시점 명시 추가(안 제4조제4항)

○ 휴관 및 휴무 조항 추가 (안 제5조)

○ 허가 제한조항 추가 (안 제6조3호,4호,5호)

○ 허가 취소조항 추가 (안 제7조 5호)

○ 사용료감면조건중기타시장이인정하는행사조항삭제(안제8조제1항 6호)

○ 사용료 반환조항 변경(안 제10조 2호,3호,4호)

○ 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조항 삭제(안 제14조)

○ 사용료 변경 (안 별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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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95

전라북도 남원시 양림길 43 춘향문화 예술회관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89) 및 직접방문 등가. 관계법

령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시설사업소(☎063-620-5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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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남원시 춘향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전

에”를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

람은 사용 10일 전에”로, “표시한 신청서에 의하여”를 “신청서에 적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자”를 “사용

자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술회관의 일부를”을 “예술회관에서”로, “다음 각 호

와 같다”를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조제2항 중 “사용기간중”을 “사용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

지서식 납입고지서에 의하여”를 “별지 서식의 납입고지서로”로 하며, 같은 조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

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호               시 보 2016. 4. 01(금)

- 7 -

제5조(휴관 및 휴무) ① 예술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2. 안전관리상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②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근무한 사람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용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 때는”을 “ 해당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있을 때”를 “있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품판매 및 종교의 포교 또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4. 제7조제3호, 제5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내지 않아 허가취소 되

고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예술회관의 관리 및 유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제7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불가능할 때”를 “불가능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체납할 때”를 “체납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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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 경우는”을 “해당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 행사

제8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한”을 “따

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

고, 제9조 중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을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때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우”를 “경우 : 전부 반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 전부 반환

3. 신청인이 사용 30일전에 취소하고 시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 전부 반환

4. 사용일 14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

장이 그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반환

제11조제1항 중 “사용기간중”을 “사용기간 중”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전대하지”를 “다시 빌려주지”로 한다.

제13조 중 “또는 과실로 인하여”를 “또는 과실로”로,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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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해”를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질환”을 “질환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공연장 안전유지상”을

“그 밖에 공연장 안전유지상 입장제한이”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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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제4조제1항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기준 사 용 료 비 고

대공연장

오전 1회 100,000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2. 행사준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할경
우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오후 1 회 120,000

야간 1회 150,000

소공연장

소회의실

오전 1회 40,000

오후 1 회 60,000

야간 1회 80,000

전 시 실 1일 3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 초과사용료 가산기준

◦ 30분미만 사용시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1시간 초과 사용시 : 다음회 사용료 전액(야간은 당해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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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대시설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악 기 피 아 노 1회 30,000 사용자 조율

영상시설 빔 프로젝트 1회 20,000

조 명

기 본 조 명 1회 50,000 무대조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행사(세미나, 강연회 등)

무 대 조 명 1회 150,000 무대조명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행사(연극, 무용, 발표회 등)

효과조명

핀 라 이 트 1회 10,000

드라이아이스 1회 20,000 재료는 사용자 준비

포 그 머 신 1회 10,000

난 방

대 공 연 장 1회 시간당시가
사용시간과 연료시가에 의함.
(※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본다)

소 공 연 장
소 회 의 실 1회 〃 〃

전 시 실 1회 〃 〃

냉 방

대 공 연 장 1회 〃 〃

소 공 연 장
소 회 의 실 1회 〃 〃

전 시 실 1회 〃 〃

음 향

음 향 기 본 1회 30,000

유선 마이크 1대/1회 10,000

무선핸드마이크 1대/1회 10,000

무선핀마이크 1대/1회 10,000

무대기계

장 치 봉 1대/1회 10,000

음향 반사판 1회 50,000

오케스트라리프트 1회 30,000

□ 예행연습을 위한 부대시설 사용 : 사용료 전액 부과
□ 초과사용료 가산기준
◦ 30분미만 사용시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30분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1시간 초과 사용시 : 당해 사용료 전액
□ 냉방(6월～8월),난방(12월～2월) 사용을원칙으로한다. (단 기온 급변에따라예외로
할수있다.)
◦냉․난방비 산출기초
▪냉.난방기시간당소비량×연료시가(ℓ당)×사용시간 = 사용요금
※ 시가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기준하며 관내주유소
3개소이상 평균가격을적용



제15호               시 보 2016. 4. 01(금)

- 1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 발전 및 시민문화

예술의 향상을 위한 남원시춘향

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남원시 춘

향문화예술회관------------

------------------------

------------------------

-----.

제2조(사용허가 및 신청) 예술회

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

용 10일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을 표시한 신청서에 의하여 남

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

안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2조(사용허가 및 신청)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 10일 전에 -- 신청

서에 적어 ----------------

-----------------. <단서

삭제>

1. 사용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1. 사용자의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의 범위) 예술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제3조(사용의 범위) 예술회관에서

------------------------

----------- 기본시설 및 부

대시설로 한다.

1. 기본시설 <삭 제>

2. 부대시설 <삭 제>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생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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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행과 같음)

②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 사용기간

중 ----------------------

--------------.

③사용료는 별지서식 납입고지

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 별지 서식의 납입

고지서로 ----------------.

<신 설> ④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 전

시,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로 하며, 사

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신 설> 제5조(휴관 및 휴무) ① 예술회관

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2. 안전관리상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②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근무

한 사람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용하되, 부득

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을 경

우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허가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허가제한) -------------

-------------- 해당할 경우

에는 ---------------.

1. 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을 때

1. -------------------- 해

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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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있을 때 ---- 있을 경우

3. 기타 예술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상품판매 및 종교의 포교 또

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신 설> 4. 제7조제3호, 제5호에 따른 사

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신 설> 5.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

별한 사유없이 사용료를 내지

않아 허가취소 되고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있는 경우

<신 설> 6. 그 밖에 예술회관의 관리 및

유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

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허가취소 등) ----------

- 각 호의 ----------------

경우에는 -----------------

--------------------.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할 때

1. 이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위

반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

능할 때

2. -------- 그 밖에 -------

-------------------- 불

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때

3. ----------------------

---------------- 체납한

경우

4. 조례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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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 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사용료 감면) ①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 해당될 경우에

는 ----------------------

-------------------.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

경일행사 및 일반행사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 행사

2.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작품

의 발표 및 전시와 기타 문화

예술행사

2. ----------------------

--------------- 그 밖에 -

---------

3.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

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3. ----------------------

------------- 따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등

<삭 제>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본시

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각 호의-------------

------------------------

------------.

1. 전액감면 1. --------

가. 시가 후원 및 협찬하는 문

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

시와 기타 문화예술행사를

갖는 경우

가. ---------------------

--------------------

-- 그 밖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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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감면절차) 예술회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절차) -------

--------- 감면 받으려는 사

람은 --------------------

------------------.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

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반환) ---------

--------------------. ---

------------------------

---- 경우에는 ------------

-------------------.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 ----------------------

-------------------- 경

우 : 전부 반환

2. 사용일 30일전까지 사용신청

을 취소한 경우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 전부

반환

3.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

을 취소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 30일전에 취

소하고 시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 전

부 반환

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4. 사용일 14일 전까지 사용계

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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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예술

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

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

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 사용기간 중 --

---------------- 경우에는

----------------- 받아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

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

---------------.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예술회

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

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

에게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

----------------- 사람은 -

------------------------

--- 다시 빌려주지 ---.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

또는 과실로 --------------

---------------- 잃어버렸

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

--------------.

제14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제14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

으로 하되 시장의 검인을 받아

야 하며 미검인된 입장권은 사

용할 수 없다.

<삭 제>

②입장권의 판매 및 수표관리를

예술회관이 담당하되 예매할 수

있다.

<삭 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수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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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는 예매금액의 5퍼센트로

한다.

제15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

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입장제한) ------------

---------------------- 사

람에게는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염병 질환 및 만취자 2. ------- 질환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공연장 안전유지상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공연장 안전유지상

입장제한이 ------- 사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 시

행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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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조례 일부개정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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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공고 제2016-461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남 원 시 장

○ 정부의 규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

항의 정비 등을 통하여 규제 완화 정책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가. 도시계획시설 채권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한 조례위임사항 에 대

하여 조항정비(안 제13조 개정)

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기준에 대하여 퍼센트(%)기준에서 도( )〫 기

준으로 정비⋅완화하고 임야에서의 경사도 조사방법이 산지관리법 상 조사

방법과 상이하여 조항 정비(안 제20조제1항제2호, 제3호)

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안 제21조 제1호)

라. 개발진흥지구지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조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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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항 정비(안 제51조제2항 신설)

마. 생산녹지 지역 내 산지유통시설 건축에 대한 건폐율 완화(20%→ 60%)

조항 정비(안 제57조제6항제3호 신설)

바. 규제개선 및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위하여 개발행위 관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정기심의(월1회) 및 안건처리 기한설정(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안 제69조제6

항제7항 신설)

사.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 등의 범위 확대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 → 모든 식품공장) (별표16제2항아호)

아. 계획관리 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동 조례 위임사항 정

비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

점⋅제과점) (별표20제2항나호)

자. 자연 취락지구 내 요양병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완

화되어 조항 정비(별표23제2항바호)

차. 야영장 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

라 조례에 위임된 용도지역 별(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

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등) 야

영장 시설입지에 대하여 조항 정비(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13, 별표15,

별표18, 별표19, 별표21, 별표23 개정)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21일까

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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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 및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도시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716), 직접방문, 남원시 홈

페이지(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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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구체적인 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하고,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

법」 제124조에”를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도

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로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25퍼센트”를 “15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5퍼센

트”를 “20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임야의 경우 경사도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에 따른다.

제20조제1항 중 “제2종”을 삭제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혀용되는 건축물외에 해

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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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관리 지역 :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

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

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

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 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

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

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

까지로 할 수 있다.

제57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

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69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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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⑦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다.

별표4,5,6,13,15,16,18,19,20,21,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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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개정 2008. 7. 1, 2009.11.24., 2011.11.18., 2014.6.27.>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제3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

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

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

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

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같은 표 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

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

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

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

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

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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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

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

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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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개정 2008.7.1, 2009.11.24., 2011.11.18., 2014.6.27., 2015. 3 . 31.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층 수에 따른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

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건축물은 경관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층수에 따른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

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

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

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

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

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

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

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

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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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

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

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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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개정 2008. 7. 1, 2009.11.24., 2014.6.27., 2015. 3.31.>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

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

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

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

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

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

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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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개정 2008. 7. 1, 2009.11.24., 2011.11.18., 2014.6.27.>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

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

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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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개정 2008. 7. 1, 2009.11.24., 2014.6.27.>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

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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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개정 2008. 7. 1, 2009.11.24., 2011.11.18., 2014.6.27., 2015. 3.31.>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

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

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

당 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

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

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

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

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

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

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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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

하는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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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개정 2008. 7. 1, 2009.11.24., 2014.6.2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삭제<2008. 7. 1>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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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개정 2008. 7. 1, 2009.11.24., 2011.11.18., 2014.6.27.>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

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

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

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다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이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

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자라 폐수무단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9.11.24>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

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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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

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내지 라

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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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개정 2008. 7. 1, 2009.11.24., 2011.11.18., 2014.6.27., 2015. 3.31.>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

점⋅제과점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다. 삭제<2015. .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

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20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

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

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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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개정 2008.7.1., 2014.6.27.>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

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

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

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

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

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또는「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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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